
■ 농지법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신설 2016. 12. 9.>

농수산업 관련 시설(제25조의2 관련)

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

1. 「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

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

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

시설

3천제곱미터 미만

2. 「말산업 육성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

시설

3천제곱미터 미만

3. 농수산업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을 말한다) 및 식

품 관련 시험·연구시설

5천제곱미터 미만

4.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

기본법」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, 임산

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. 이하 이

표에서 같다)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·절

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

을 저장·선별·포장하는 유통시설

1만5천제곱미터 미만

5. 농기자재(농기구, 농기계, 농기계 부품, 농약, 미생물

제제, 비료, 사료, 비닐,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

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제조

시설,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
1 제4호(제2종 근린생활

시설 제조업소)에 해당

하는 경우: 1천제곱미터

미만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
1 제17호(공장)에 해당하

는 경우: 1만5천제곱미터

미만

6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

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

재 판매시설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
1 제3호(제1종 근린생활

시설) 또는 제4호(제2종

근린생활시설)에 해당하

는 경우: 1천제곱미터 미

만

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

1 제7호다목(상점) 또는



제18호(창고시설)에 해

당하는 경우: 1만5천제곱

미터 미만

7.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

시설(작물재배시설, 종균·종묘 배양시설 등)

1만제곱미터 미만

비고

1.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.

2.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.

3. 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

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.


